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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에 따라 정
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구체
적으로 정부는 2002년 1월8일과 1월 16일 분양권 전매 제한과 세무조사 강
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가격안정정책을 시작으로 2004년 10월까
지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
합부동산세법의 제정)가 신설되었다.이러한 개정배경에는 기존부동산 보유
세가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으로 인한 공평성 문제와 부동산투기억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이래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사항들을 정리하고
2005년 개정 전 부동산의 투기억제기능과 공평성의 관련 문제점들을 분석
하고 개정 후의 개선 사항 및 세부담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개정전 부동산세제하에서는 낮은 과표현실화율로 인하여 낮은 세부담으로
투기억제기능에 기여하지 못하고,건물과 토지의 분리과세로 동일시가간 서
로 다른 세부담을 가져 불공평성등이 야기되었다.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
여 개정후의 부동산세에서는 과표현실화율을 높여 세부담을 증가시키고,건
물과 토지를 통합과세하여 동일시가간 서로 다른 세부담의 문제점을 제거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정후 부동산세제하에서 중저가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세부담이
증가한 반면,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과세표준결정방식을 적용함으
로써 부동산 유형간의 조세공평성을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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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지난 3년 간(2001년～
2003년)아파트 매매가격은 연평균 20% 내외 상승하였으며,토지가격은 외
환위기 직전인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또한 2003년에는 부동산시장
이 서울 강남과 일부 개발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끊임없이 과열되는 양
상을 나타내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
고,제품의 요소가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결해야할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부동산 시장을 안
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투기적 부
동산 수요의 차단을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2002
년 1월 8일과 1월 16일 분양권 전매 제한과 세무조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가격안정정책을 시작으로 200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부
동산시장의 투기수요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그 주요 내용은 2004년 한해
에 국한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 가감산율 적용
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하고 2006년부터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분리하는 방안이었다.연이어
2003년 10월 29일에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발표를 통해 국세인 종
합부동산세를 당초계획 보다 조기에 도입(’06년 →’05년 도입)하겠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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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은 의지를 천명하였다.그 결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정배경에는 개정전 부동산 보유세가 납세자간 세부담 불공평성 문
제와 부동산투기억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 2절 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는 Ⅱ장.부동산투기억제와 공평성확보의 경제적 근거에서
제1절에서는 부동산투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의 ․ 한정하고,투
기발생원인 및 투기억제 정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제2절에서는 공평
성의 개념을 학자간의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하고 경제적 기준에 대한 이론
을 소개 한다.
Ⅲ장.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부담분석에서는 제1절에서 먼저 2003년 이

래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사항들을 정리하고,제2절에서는 개정 전 부동산세
제의 부동산투기억제효과 현황을 통계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2003년도
과표현실화율과 세율로 일정한 가정 하에 모형을 이용하여 개정 전 부동산
세의 공평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제3절에서는 2003년도 과표현실화율
및 세율과 2005년에 개정된 부동산세제의 과세현실화율과 세율을 이용해
모형을 설정하여 개정 전 ․ 후 부동산의 투기억제기능과 부담공평성이 개
선됐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제4절에서는 개정 전 ․후의 전반적인 평가
와 개정 후 부동산세제에서의 예상되는 부작용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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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부동산투기억제와 공평성확보의 경제적 근거

제 1절 투기억제의 경제적 근거

1.투기의 개념과 투기발생원인
1)투기의 개념
사고파는 어떤 하나의 거래는 보는 관점에 따라,즉 광의의 또는 협의의
관점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또는 투기적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시장
에서 행하여지는 거래를 시간,동기,정책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서 거래 형
태를 특징지울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투기는 가격변동의 기대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광의의 정의는 대부분의 거래가 투기에 속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실용성이 거의 없다.
좁은 의미에서 투기란 한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변화에 힘입어 어떤 이득

을 얻으려고 재화를 사고파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투기행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가격차를 이용하는 구매행위로 이해될 수 있
다.이들은 가격변화에 의한 명목이익이 아니라-일반적인 가격의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이익을 말한다.
투기는 한편으로 여러 시장에서 동일 재화의 지역적인 가격차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이식구매(Arbitrage)와 구분되고,다른 한편으로 이득을 보
고자 사고파는 사이에 재화를 기술적으로 변형 ․ 가공한 후의 판매와도 구
분된다고 한다.투기는 가격상승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가격의 변동에
가담하고 그리고 그 가격을 조작한다는 데서 다른 거래형태와 구분될 수 있
다.이러한 투기행위는 수요와 공급량의 조절을 통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 모멘트(Mo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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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어떠한 거래가 투기억제정책의 대상인 구매로 간주될 수 있느
냐는 그들의 경제 ․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위에서 말한 “Arbitrage"가 이윤획득의 목적상 어느 정도 시간의 간
격을 두고 나타날 경우 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투기의 개념을 부동산(토지)투기에 적용할 때,부동산투
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토지가격을 통하여 실질이득을 얻고자
부동산을 사고판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이 가격상승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세 가지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기대된 가격상승을 통하여 이익을 보려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투기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부동산투기의 이득은 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투기사실요건은 명목적인 가격상승분을 차감한 실질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위의 부동산(토지)투기 성립요건의 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
다.예를 들어 농부 또는 원소유자가 토지의 매매를 통하여 백만장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익을 예상하여 팔지 않고 기다릴 때
이는 투기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나 형식상 투기의 성립요건을 충족시
키지는 못한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소유자의 토지보유가 위에서 말한 투
기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팔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행위로 객관화
하여 단정할 수 없다.이와 같이 미실현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부동산투기의 개념에 따를 때 -부동산투기억제 과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일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개념적인 정의에 따라 어떤 거래가 투기이고 그리고 아닌지
판단하려고 할 때 거래의 동기와 결과간의 연계성으로부터,결과가 이러니
까 동기도 이러했을 것이라는 식의 추측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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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기행
위이전에 토지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제조
건들이 마련되어 있을 때 투기적인 거래행위는 항상 발달한다고 가정할 경
우 부동산투기는 “가격상승의 결과현상”이지 가격상승의 본래 원인은 아니
라는 결론이 나온다.사전 그리고 사후에 가격상승을 막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의 유지,토지이용의 특수성,토지의 사회연계관
계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정책적인 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관리개념이 정
착될 필요가 있다.1)

2)투기발생원인

부동산 투기의 발생원인은 토지 가격변화로 볼 수 있다.이러한 토지의
가격변화는 자본과 노동의 가격이 경쟁 관계 속에서 주로 노력에 의하여 내
부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주로 외부로부터 생산적인 노력 없이 사회 ․
경제 ․ 정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토지가격이 어떠한 요소들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변화 ․ 결정되는지 이해
하기 쉽게 아래 <그림1>에서처럼 나타낼 수 있다.

1) 이순배, 조세 및 부담금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문제」,1995,충북개발연구  pp. 369-p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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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지정책 그리고 토지정책과 직접관계 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 및 사업

↓

C: 부동산투기억제조치

  1)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

  2) 조세 및 부담금  → 

토 지 가 격

의 상승

 및 하락  ← 

B : 경제․사회․문화의

    발달에 의한  토지 

    주변 상황 및 

    토지의 이용

<그림 1> 토지가격변동에 미치는 요소들  

가.A 결정요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책과 그리고 토지정책과 직접적으로 관계없
는 여러 가지 정책 및 사업은 토지가격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
장의 배분기능,소득분배기능 및 자동적인 경기안정화기능을 촉진 또는 침
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토지정책과 다른
공공정책 및 사업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켜 토지가격에 상승효과를 주
는 반면에,지역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시설 또는 공공시설은 주
변의 토지가격을 하락시킨다.2)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으로
3.49%,연기군이 미군 재배치와 국제평화도시 발표 등으로 2.97%등으로
각각 지가가 높게 상승하였다.3)

나.B 결정요소
경제 ․ 사회 ․ 문화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또는 도시

2) 이순배 상게서, pp.383

3) 지대식․최 수,국토연 2003-29,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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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으로 집중됨으로 해서 토지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지
역 간의 격차를 보이며-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였다.인구집중 이외에 보다
넓은 대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호의 변화,도시의 발달과 함께 수반 되는
사회 ․ 문화적인 기능의 집중 그리고 유리한 경제구조 또한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재건축사업 시행,상업
용 부동산의 수요증가 등으로 서울 서초구(3.93%)․ 송파구(3.66%)․ 강
남구(3.31%)등의 지가가 높게 상승하였으나,광주광역시 북구(-0.41%)는
지역상권 침체로 오히려 지가가 하락하였다.5)

다.C 결정요소
토지의 가격상승을 직 ․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은 크게 법률
적 및 행정적인 조치와 조세 및 부담금에 의한 조치로 나눌 수 있다.법적
인 조치로서는 택지소유 상한관련법을 들 수 있고,행정적인 조치는 토지거
래의 허가 ․ 신고제도 등을 말한다.금전적인 유도정책으로 조세의 부과로
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가 있고,부담금으로서 개발 부담금
및 초과소유부담금이 있다.이들은 토지의 구매자가 예상하는 지대의 몫을
떼어감으로서 토지투기의 잠재성을 근절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A,B 그리고 C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결정요소 A
와 B의 가격상승효과에 의한 기대치가 결정요소 C의 2)보다 클 때 토지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수요증가로 인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6)

4) 이순배, 전게서, p.384

5) 지대식․최 수, 전게서, p69

6) 이순배, 전게서,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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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투기억제의 경제적 근거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경제 ․ 사회 안정화정책에서 도출되는 하위 목적
들로부터 정당화되고 있다.희소한 자원의 배분,소득분배,경제의 안정화,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지역 개발정책,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
산투기 억제정책의 특징은 바로 토지의 특수성에서 비롯한다.토지는 지리
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증가되지도 않고 그리고 생산 할
수도 없다.우리가 토지를 하나의 생산요소로 간주할 때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는 장소에 묶인 생산요소로 간주된다.그러므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효
용의 급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보다 급하게 또는 비싸게 이용될 수 있는
곳으로 자본이나 노동처럼 자유로이 이동시킬 수 없다.
따라서 토지시장의 균형은 일방적으로 수요 측의 반응에 의하여 결정된
다.문제는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토지수요에 대하여 토지
의 공급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야 되는 결론
이 나온다.택지에서 상품과 용역이 생산될 경우,토지가격상승으로 말미암
아 생산요소로서 토지의 이용비용이 상승하면 똑같은 생산성의 조건하에서
토지에 떨어진 몫은 커지는 반면에 다른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에 돌아가야
할 몫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의 가격상승에서 얻은 소
득과 다른 생산재에서 얻은 소득은 똑같은 속성을 갖지 않는다.이러한 속
성으로 토지의 소유와 거래로부터 얻은 불로소득은 소득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전체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7)

7) 이순배, 상게서,pp 3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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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공평성확보의 경제적 근거

1.공평 개념의 다양성

‘공평’은 소득이나 부담분배의 바람직한 정도를 일컫는 개념이다.이 개념
은 가치가 개입된 개념으로서 논자에 따라 그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상
이하다.대표적인 자유주의경제학자,공리주의경제학자,평등주의경제학자등
다양한 시각에 대해 검토해 보자.
자유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분배상태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이들은 어떠한 경우에
도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바람직한 분배상태
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실의 천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일찍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홉스
(T.Hobbes)와 로크(J.Locke)같은 자연법론자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요소
의 양과 그들의 시장평가에 의한 분배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견해를 취
하고 있다.말하자면,이들은 천부적인 능력의 차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평가
가 달라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바람직한 불평등으로,즉 공평한 분배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프리드먼(M.Friedman)등 최근의 자유주의자에게
로 이어지는 이 견해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부간섭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
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를 바람직한 분배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머스그레이브에 의하면,크게는 이와 같은 견해에 바탕을 두면서도 약간
의 수정이 가해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먼저 위의 견해
를 무조건 인정할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얻어진 분배만을 바람
직한 것으로 보고,독점 등의 불완전경쟁시장을 통해 얻어진 분배상태는 바
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위의 견해를 근로소득에만 적용
하자는 주장이 있다.말하자면,한편으로 자연자원은 ‘공동의 것’이므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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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근로소득은 노동의 비효용에 대한 대가이지만 이자소득은 그렇
지 않으므로,근로성과에 의한 분배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
지 않는 소득에 의한 분배 상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보다 최근 견해로서 출발점이 동등한 사람 사이의 분배상태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가득능력,절
약 정도,소득과 여가에 대한 선호의 차이 등에 기인한 분배의 차이만을 바
람직한 것으로 보고,유산,상이한 교육기회,또는 가족의 지위 등으로 인한
불평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들과는 달리 천부의 능력 차이에 의한 분배상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분배 상태를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말하자면,높고 낮은 능력수준을 갖
고 태어나는 것은 특정 개인의 의지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같이 출생과 관련된 이러한 능력 차이에 의한 분배는 바람직한 분배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벤담(J.Bentham)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실현되
도록 소득이 분배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이러한 입장에서
는 사회후생을 계산할 때 모든 구성원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는 점에서 분배 면에 평등주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나,비록 개개인의
가중치가 동일해도 각자 소질이 달라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즉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보다 효용수준
또는 개인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추구하는 능력이 크면 전자는 후자보다 높
은 소득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 견해에 대해 사회 전체의 후생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분배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가공이라는 비판이 있다.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합이라든가 평균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다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문제의 핵심사항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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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사이의 상대적인 상태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
하는 평등주의적 견해는 개인들 사이의 분배상태가 균등할수록 공평한 것으
로 간주한다.
이 견해는 후생(총효용)수준이 개인들 간에 균등하게 되도록 소득이 분배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개개인의 균등한
가치에 대한 인본주의적 견해에 바탕을 둔 이 견해는 루소(J.J.Rousseau)나
마르크스(K.Marx)와 같은 평등주의적 사상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평등주의적 견해의 보다 극단적인 견해의 하나로 롤스
(J.Rawls)의 극빈자우대형 견해가 있다.즉 개인 간의 균등한 후생분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개인의 후생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도록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를 더 바람직한 사회로 파악하는 견해
이다.이러한 롤스의 견해는 엄격한 평등주의를 고집함으로써 벤담식의 공
리주의적 견해와 바람직한 분배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물론
이 견해는 후생수준이 높은 사람의 후생수준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사
회를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엘리트우대형 사회후생함수를 택하
는 논자들의 견해와도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견해로 앞의 자유주의적 견해와 평등주의적 견해를 혼합한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즉 주어진 천부의 능력에 따라 시장에
서 자유롭게 얻어진 소득분배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하되,그러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개개인에게도 최저한의 빈곤상태는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이다.말하자면,보다 생산을 많이 하는 개인이 보다 보상을 많
이 받되 어떠한 개인도 그들이 생산능력이 없다고 해서 최저한의 생활수준
이하로 생활상태가 내려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8)

8) 우명동,『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해남, p.139~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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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평성의 경제적 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다같이 공평이라 하더라도 논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부담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최저한 경제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
적 공평성,최저생활수준의 보장원칙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수평적 공평성이란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득수준 및 부존재원이
같은 규모인 계층은 동일한 세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가지는 사람과 사업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같은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동일한 규모의 소득수준과 부존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다르다면 이는 바로 수평적 공평성이 지켜지
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반해 수직적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의 대
칭이 되는 개념으로서 효용함수는 동일하나 소득수준 및 부존재원의 규모가
다른 계층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세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저소득층보다 적다면 이는 명백히 수직적 공평
성에 어긋나는 것이다.9) 마지막으로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원칙’이란 위의
제 원리를 넘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국민적 최저생활수준(national
minimum)’10)을 보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이 세 가지 조건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여 나라와 시대에 따라 구체적
인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11)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공평관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담귀착
및 부동산투기억제기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2005보유세 개정 이전
과 이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9) 임주옥, 재정금융연구 제2권 2호 P25~26

10) 여기서 ‘국민적 최저생활수준’은  흔히 국민이 한 나라 내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공적(公的)으로 보

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수준을 의미한다. (우명동, 전게서 p.145)

11) 우명동, 전게서,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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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부담분석

본장에서는 먼저 2003년 이래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사항들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투기억제관련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제도 및 공평성의 여부를 검
토한다. 이어서 일정한 모형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개정 전 ․ 후 부동산
의 보유세 부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1절 투기억제관련 부동산보유세제도 연혁

1.2003년 9․1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

행정자치부는12)는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을 충실히 담보하여

조세형평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의 확충을 도모한다.
둘째,현행 과세체계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꾀한다.
셋째,중기적으로 부동산 과표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부유과세 제도

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12) 2003. 9. 2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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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편 방안 주요 내용

배경

◦ 부동산 과표 현실화 미흡, 지역별 세 부담 불공평

◦ 주택의 경우 면적기준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 불만초래

◦ 기초 자방자치단체 세목인 재산세와 종토세를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기본 방향

◦ 응능부담 원칙과 조세형평의 제고를 통한 자주재정 확충

◦ 현행 과세체계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보유과세 정상화

◦ 중기적으로 과표체계 개선과 보유과세 제도 전면개편

과세

체계

토지

과세

◦ 종토세 과표적용비율 공시지가의 50% 법정화 (2006년부터)

◦ 매년 3%p 이상씩 과표적용비율 인상

◦ 지자체 과표현실화 미흡을 감안, 과표현실화 및 지역간

   격차해소 제도화

건물

과표

◦ 기준가액(17만원/㎡)을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가액(46만원)으로 

  일원화

◦ 중장기적으로 「공시건물가격제도」도입검토

◦ 면적별 가감산율제도를 시가기준(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로 변경

세율

체계

◦ 시민 중산층의 세부담 고려,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중과토록 

  세율조정

보유세 

2원화

◦ 부동산 과다보유자 전국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 과세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1) 1단계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별 과세

  (2) 2단계 : 부동산 과다보유자 국세 과세

◦ 국세단계에서 지방세 단계 부담 세액의 전액공제

◦ 징수세액을 배분기준에 따라 지방양여

주택과세 ◦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과세

<표 표 표 표 1111    > > > > 행자부 행자부 행자부 행자부 9999․․․․1 1 1 1 부동산보유세제 부동산보유세제 부동산보유세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 개편방안 개편방안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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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년 10․ 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주택가격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03년 10월 29일에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여 발표하게 이르렀다.13)

구분 개편방안 주요내용

정책목표

◦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행위에 대한 과세강화로 부동

  산의 공공성 제고

◦ 과다보유에 대한 실효세율 최대한 제고,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최대환수

방안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추진(2006년 → 2005년)

◦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지속 인상

◦ 보유과세 과표 현실화 지속추진

  (적용비율 50% 법정화, 2005년 시행)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표 표 표 표 2222> > > > 재정부 재정부 재정부 재정부 ․․․․    행자부의 행자부의 행자부의 행자부의 「「「「10 10 10 10 ․․․․    29 29 29 29 주택시장안정 주택시장안정 주택시장안정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종합대책」」」」

<표 2>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정부 ․ 행자부의 「10․ 29주택시
장안정 종합대책」은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행위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부동산의 공공성 제고,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의 인상,투기이익
의 세금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
째,당초 2006년에 도입하기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2005년
부터 시행하고,둘째,일정액 이상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의 지
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며,셋째,보유과세 과표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꾀하며,1세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13) 2003. 10.29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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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3년 행자부의 2004년 건물과표 조정권고안

정부는 2003년의「9․ 1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과「10․ 29주택
시장안정 종합대책」상의 주요대책이 시행에 앞서 주택시장의 가격불안정성
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2004년 한해 아래와 같은 임시적인 과표개선방안
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14)

◦ 건물과표 신축건물기준가액  - ㎡당 17만원 → 18만원으로 인상

◦ 가감산율 적용기준 변경
 - 면적기준에서 제곱미터당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APT)

◦ 가감산율 강화
 - △20%에서 최고 60% → 

   △20%에서 최고 100%

<<<<표 표 표 표 3333    > > > > 2004200420042004년 년 년 년 건물과표 건물과표 건물과표 건물과표 조정권고안 조정권고안 조정권고안 조정권고안 

4.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개정 전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 재산세는 건축물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통합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이에 따라 현행 재산세는 토
지,주택,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즉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되 1개 주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개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을 종전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과세하고 건물별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4) 2003년 12.3 행정자치부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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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대상을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로 편입되기 때문에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되 종합합산과
세 대상은 나대지 등으로 하고 사업용 토지 및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며 종전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대로 분리과세로 하
였다.그러나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 및 일반건물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 구 관내의 토지를 인별(人別)로 합산
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부동산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토지 및 건물(주택)에 대하여 1차로 지방세(토지세,재산세)를 과세하고 전
국의 토지와 건물(주택)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국세이다.
다음의 <표 4> 내지 <표 6>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하여 그 금액에서 4억 5천만원
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
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
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
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즉 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9억 초과(과표는 9억원에 과표적용비율 50%를 적용한 4억 5천만원)주택
이 대상이고 토지는 종합합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6억원 초과(과표 3억원)
토지가 대상이며 별도합산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40억원 초과(과표 20억
원)토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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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개 정정정 전전전 개개개 정정정 후후후
재재재산산산세세세(((건건건물물물))) 종종종합합합토토토지지지세세세(((토토토지지지))) (((건건건물물물+++토토토지지지)))

  1,200만원이하  0.3%

  2,000만원이하  0.2% 4,000만원이하   0.15%
재재재재

산산산산

세세세세

  1,600   〃     0.5

  2,200   〃     1.0

  3,000   〃     3.0

  5,000   〃   0.3  4,000   〃     5.0

  4,000만원초과   7.0
  1억원이하   0.5

  4,000만원～ 1억원   0.3

  3   〃      0.7          1억원초과        0.5
  5   〃      1.0

      4.5억원～10억원     1.0
종종종종
합합합합
부부부부
동동동동
산산산산
세세세세

  10   〃     1.5

  30   〃     2.0
     10억원～50억원      2.0  50   〃     3.0

  50억원초과  5.0      50억원초과          3.0

0.3% ～ 7%(6단계) 0.2% ～ 5%(9단계)
1차(시․군․구):0.15 ～ 0.5%(3단계)

2차(국 가 ):1.0 ～ 3%(3단계)

<<<<표 표 표 표 4444>  >  >  >  住住住住宅宅宅宅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세율세율세율세율

개개개 정정정 전전전 개개개 정정정 후후후
   2,000만원이하  0.2%

         5,000만원이하   0.2%
재재재재

산산산산

세세세세

   5,000   〃     0.3

  1억원이하       0.5      5,000만원～ 1억원   0.3

  3   〃          0.7             1억원초과   0.5

  5   〃          1.0

         3억원～10억원  1.0
종종종종

합합합합

부부부부

동동동동

산산산산

세세세세

  10   〃         1.5

  30   〃         2.0

         10억원～50억원  2.0
  50   〃         3.0

 50억원초과      5.0
           50억원초과   4.0

0.2% ～ 5%(9단계)
111차차차(시․군․구):0.2 ～ 0.5%(3단계)

222차차차(국 가):1.0 ～ 4.0%(3단계)

<<<<표 표 표 표 5555> > > > 裸裸裸裸垈垈垈垈地地地地등에 등에 등에 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세율세율세율세율

※ 나대지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주차장등 나대지,잡종지,시지역 농지ㆍ임야
공장이나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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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개 정정정 전전전 개개개 정정정 후후후
         1억원이하   0.3

           2억원이하   0.2%
재재재재

산산산산

세세세세

         5   〃      0.4

        2억원～ 10억원  0.3        10   〃      0.5

        30   〃      0.6
          10억원초과   0.4

      20억원～100억원  0.6

종종종종

합합합합

부부부부

동동동동

산산산산

세세세세

        50   〃      0.8

       100   〃      1.0

       300   〃      1.2

      100억원～500억원  1.0       500   〃      1.5

       500억원초과   2.0          500억원초과   1.6

0.3% ～ 2%(9단계)
111차차차(시․군․구):0.2 ～ 0.4%(3단계)

222차차차(국 가 ):0.6 ～ 1.6%(3단계)

<<<<표 표 표 표 6666> > > > 빌딩빌딩빌딩빌딩ㆍㆍㆍㆍ상가상가상가상가ㆍㆍㆍㆍ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부속토지에 부속토지에 부속토지에 부속토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건축물은 종전의
0.3% 세율을 0.25%로 인하하고 골프장 ․ 별장 ․ 고급오락장용 건물에
대한 고율 분리세율은 5%에서 4%으로 인하하였다.또한 저율분리과세 대
상인 농지(0.1% → 0.07%),공장(0.3% →0.2%),골프장 ․ 별장 ․ 고급
오락장용 토지(5%→4%)등도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
하하였다.15)
또한 <표 7>의 개정이전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있어 과세표준평
가방식은 원가방식에 기초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2004년 18만원/㎡)에 구
조 ․ 용도 ․ 위치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후 건물의 규모 ․
형태 ․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
率)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이에 반해 개정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결정방식은 토지와 주

15) 유태현․임재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5,6 pp.4 ~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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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에 따라 시장접근
법을 적용한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및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하도록 하였다.또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평가하되 그
평가방식도 종전의 원가법에 기초한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개 정 전 개  정 후

 ㅇ 주택 :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

  ․토지 : 공시지가 × 지자체적용률

                      (평균 39.2%)

  ․건물 : 신축원가 × 각종지수 × 면적 

        (㎡당 18만원)

ㅇ 주택 : 토지․건물을 통합평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50%

                    (시가의 70～90%)

  ․단독주택 : 공시개별주택가액 × 50%

    ※ 건교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

 ㅇ 건물 : 신축원가 × 각종지수 × 면적 

        (㎡당 18만원)

 ㅇ 건물 : 신축원가×각종지수×면적×50%

        (㎡당 46만원)

 ㅇ 토지 : 공시지가 × 지자체적용률

                     (평균 39.2%)

 ㅇ 토지 : 공시지가 × 50%

<<<<표 표 표 표 7777> > > >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정방식산정방식산정방식산정방식

제 2절 개정 전 부동산보유세의 부담분석

1.부동산투기억제 효과분석

조세의 투기억제효과는 조세가 전술한 토지가격상승의 결정요소 A와 B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역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이
때 이상적인 조세라면 균형상태(결정요소 A와 B가 토지가격상승에 미치
는 효과 =결정요소 C가 부동산투기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어떻게 도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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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냐이다16)문제해결은 결정요소 A와 B의 토지가격상승효과를 얼마
나 정확하게 화폐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과세표준과 세율이므로,이러한 화폐의 단위로 측정된 것
을 토지의 시가로 가정할 때 국가의 과세표준이 얼마나 시가에 접근하여 과
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다음에는 우리나라 연도별 과표현실화
율 및 개정 전 부동산세제의 구조를 검토하여 투기행위의 요소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낮은 과표현실화율
<표 8>보면,2003년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시가의 70%
수준)대비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이 36.1%로서 시가대비과표현실화율은 26%
17)정도로 1995이래 거의 담보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현실화율 26.9 31.5 31.1 30.5 29.2 29.3 32.2 32.4 33.3 36.1

상승률 - 4.6 -0.4 -0.6 -1.3 0.1 2.9 0.2 0.9 2.8

<<<<표 표 표 표 8888>  >  >  >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과표표준액적용비율의 과표표준액적용비율의 과표표준액적용비율의 과표표준액적용비율의 추이 추이 추이 추이 

자료:행정자치부

또 <표 9>에서 2003년도 재산세의 건물시가반영을 살펴보면,재산세의
과표산정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17만원/㎡)이 실제건축가격(550만원
/㎡)의 30%수준으로 실제 건물신축가액 기준의 과표현실화율은 이보다 훨
씬 낮아 가격 급변시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격과는 역진적으로 과세하는 부

16) 이순배, 전게서 pp.385

17) 70%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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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표현실화율은 1993(49.1%)이래 매년 감
소(특히 민선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부터는 격감)하여 2000년부터
30%선에 머물러 있다.

구분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신축건물기준가액

(A)
133 145 150 160 165 170

주공 등이 조사한 

건물신축가액(B)
271 317 412 516 544 550

A/B% 49.1 47.5 36.4 31.0 30.2 30.9

<<<<표 표 표 표 9999> > > >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의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추이추이추이추이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천원천원천원천원////㎡㎡㎡㎡))))

위와 같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주로 민선
자치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부담 회
피와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과표현실화 노력을 게
을리 한데서 비롯된다.18)이러한 비현실적인 낮은 과세표준현실화율은 실효
세율을 크게 낮게 하여,부동산투기억제기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담분석
가.재산세의 부담
<표 10>에서 개정 전 세율구조에 따른 건물분(주택)재산세 과세건수,과
표,세액 비중을 살펴보면 건물분 1,600만원 이하의 과표비중은 2003년
68%,2004년 49%이고,과세건수 비중은 2003년 87%,2004년 93.2%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약 5만6천원미만의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18) 지대식․최 수,「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국토연 2003-29』,pp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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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3년에 비해 2004년도 과표비중과 세액비중을 살펴보면 1,600만원
미만의 경우 과표비중 및 세액비중은 낮아지고 1,600만원 이상의 경우 과표
비중 및 세액비중이 증가되는 것은 2004년부터 재산세 가감산율이 면적기
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함에 따라 재산세 과표가 시가를 좀 더 반영함에 따
라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구분 과표(Base)구간
법정

세율
세액계산

건수

비중
과표비중 세액비중

03년 04년 03년 04년 03년 04년

주택

B≤1,200

1,200<B≤1,600

1,600<B≤2,200

2,200<B≤3,000

3,000<B≤4,000

4,000>B

0.3

0.5

1.0

3.0

5.0

7.0

B× 3/1,000

3.6+(B-1,200)×5/1,000

5.6+(B-1,600)×10/1,000

11.6+(B-2,200)×30/1,000

35.6+(B-3,000)×50/1,000

85.6+(B-4,000)×70/1,000

73

14

7

3

1

1

84.2

9.0

4.0

1.98

0.55

0.06

51

17

12

6

3

5

33.7

15.3

25.2

7.4

7.0

11.3

42.4

17.1

12

11.6

7.2

9.7

22.8

11.0

24.6

11.0

12.0

18.6

<<<<표 표 표 표 10101010>  >  >  >  건물분 건물분 건물분 건물분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세율현황세율현황세율현황세율현황    

주)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표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한 값임
건수․과표․세액 비중은 2003년 ,재산세 미시 DB(2004년)

자료:행정자치부 2003년 「지방세정 연감」

나.종합토지세의 현황
<표 11> 종합토지분 납세자별 분포 비중을 보면 0.2%의 최저 세율이 적
용되는 과표구간 2,000만원이하인 인원비중은 약 78%로 연간 4만원미만의
세금을 납부하고, 과표구간 5,000만원이하인 인원비중의 약 95%로 대부분
의 납세자는 연간 13만원이하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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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표(Base)구간
법정

세율
세액계산 평균세율 인원비중

토지

B≤2,000

2,000<B≤5,000

5,000<B≤10,000

10,00<B≤30,000

30,00<B≤50,000

50,00<B≤100,000

100,00<B≤300,000

300,00<B≤500,000

500,000>B

0.2

0.3

0.5

0.7

1.0

1.5

2.0

3.0

5.0

B× 3/1,000

4+(B-2,000)×3/1,000

13+(B-5,000)×5/1,000

38+(B-10,000)×7/1,000

178+(B-30,000)×10/1,000

378+(B-50,000)×15/1,000

1,128+(B-100,000)×20/1,000

5,128+(B-300,000)×30/1,000

11,128+(B-500,000)×50/1,000

0.2

0.2~0.26

0.26~0.38

0.38~0.59

0.59~0.77

0.77~1.13

1.13~1.71

1.71~2.22

2.22~5.0

78.245

16.464

3.890

1.183

0.108

0.065

0.330

0.007

0.003

<<<<표 표 표 표 11111111    > > > >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세율현황세율현황세율현황세율현황    

주)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표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한 값임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 「지방세정 연감」

이러한 대다수 납세자의 낮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규모의 대형화는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어,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부동산가
격상승을 야기 시킨다.

3)다주택 보유에 유리한 재산세 세율구조
2003년 소형 평형이면서도 고가(高價)의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자가 대형 평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가(低價)인 1채의 주
택을 보유한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가 2천만원인 주택을 4채 보유할 때의 세부담은
56,000+ (20,000,000-16,000,000)× 10/1000× 4채= 384,000원이고,
8천만원 주택 1채를 보유할 때 재산세의 부담을 계산해 보면
856,000+(80,000,000-40,000,000)× 70 /1000 = 3,656,000원이 되어
과표 2천만원 주택을 4채 보유하는 것이 8천만원 주택 1채 보유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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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금을 327만 2천원 절약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
과세물건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둘째,재산세 세율의 급격한 누진구조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
다.이러한 세율구조는 납세자간 세부담 불공평성 및 투기적 다주택을 보유
할 동기를 유발시킨다.

2. 부담 공평성 분석

앞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중 수평적 공평성이란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
득수준 및 부존재원이 같은 규모인 계층은 동일한 세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따라서 동일한 가격의 부동산이라면 동일한 세액
을 과세할 것으로 요청된다.그러나 개정 전 재산과세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시가의 부동산에 대하여 차등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었
다.
<표 12>은 2004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유

과세 현황을 나타난 것이다.비슷한 시가라도 강북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부담이 강남보다 3.5배 높으며,서울과 신도시간의 총세부담비율은
2배정도 신도시가 더 높다.또한 서울과 지방간의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지
방이 3.3배정도 더 높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같
은 서울이라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노원단독 주
택이 서초아파트보다 4.9배로 매우 높게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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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강․남북

(아파트)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

서울과 지방

(아파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택
강남

(23평)

도봉

(71평)

강남

(28평)

용인

(67평)

강남

(26평)

청주

(81평)

서초

아파트

(44평)

노원

단독(9

4평)

국세청기준

시가

(단위 백만원)
세액

단위(천원)

차이 520(3.5 배) 배 배 배

<<<<표 표 표 표 12121212>  >  >  >  재산세부담의 재산세부담의 재산세부담의 재산세부담의 비교비교비교비교((((’’’’00004444))))    

자료 :행정자치부 04.11.11「“부동산 보유세제”이렇게 개편됩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첫째,건물과표 산출체계가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은 크
나 위치지수의 효과가 적어, 위치에 따른 지가(地價)반영은 작으나,건물평
수는 클수록 세부담이 커진다.둘째,주택의 재산세 세율구조가 종합토지세
세율구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위와 같은 이유로 건물과표의 비중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고 토지과표 비중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낮게 된다.
셋째,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에 지역간 ․ 필지간 격차가19)존재한다.
이는 인별 합산에 의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실
질적 조세부담의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동일
가치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일정한 가정 하에 간단한 모형을 통해 개정 전 보유과세 부
담 불공평성을 입증해보자 한다.
첫째, 과표현실화율은 평균적 개념이고 실제 시가를 완전하게 반영한다
고 볼 수 없지만 그 괴리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공시
시가가 시가를 100%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19) 2003년 시 ․군별 과표현실화율적용비율(평균)을 보면,  최고 울릉시 46%에서 최저 파주시 30.3%로 

아직도 과표현실화율이 지역간․필지간 격차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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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표현실화율은 <표 8> 내지 <표 9>의 연도별 종합토지세 ․
재산세 과표표준액적용비율에 의거하여 2003년 기준으로,재산세 31%,
종합토지세 36.1%로 정하고,<표 4>의 개정 전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
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용하여,동일 시가이면서 토지가격지분이 변화
할 때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13> 분석에서 첫째,동일 시가의 주택이라도 토지와 건물의 통
합부동산 가치 중 건물비중이 큰 [사례2]가 [사례1]보다 보유세 부담이 1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둘째,[사례1]과 [사례2]의 납세자간의 불공평성은 시
가가 증가할 때,점차 커지다가 감소하였다.특히 2억에서 6억 사이에서 세
부담의 차이는 약 3배 ～ 5배 이상 난다.예를 들어 [사례1]의 시가 9천만원
주택에서는 건물과표 8,370,000원20)에 세율 0.3%와 토지과표 22,680,000원에
세율 0.2%～0.3%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이에 반해 [사례 2]에서의 시가 9
천만원 주택은 건물과표 19,530,000원에 0.3%～1.0%의 누진세율과 토지과
표 9,720,000원21)에 세율 0.2%만 적용되어 사례2/사례1의 차이가 1.51배가
된다.
시가 2억인 주택의 경우 [사례1]에서의 건물과표는 18,600,000원에 세율

은 0.3%~0.5%의 누진세율과 토지과표 504,000,000원에 세율 0.2%～1.5%
의 누진세율이,[사례 2]에서의 건물과표는 43,400,000원에 0.3%～7.0%의
누진세율과 토지과표 21,600,000원에 세율 0.2%～0.3% 누진세율이 적용되
어 사례2/사례1의 차이가 5배가 난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
준에 집중적으로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 [사례 1] 시가 9천만원 * 0.3(건물지분) =8,.70,000원, 시가 9천만원* 0.7(토지지분) = 22,680,000원

21) [사례 2] 시가 9천만원 * 0.7(건물지분) =19,530,000원, 시가 9천만원* 0.3(토지지분) = 9,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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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사례1
1)

사례2
2)

차이
(비율)

4)

건물세 종토세 보유세
3)
  건물세 종토세 보유세

3)
 

3천 8 15 23 19 6 25 1.11

6천 16 30 46 41 12 54 1.15

9천 25 48 73 91 19 110 1.51

2억 82 132 214 1,094 44 1,138 5.32

3억 353 258 611 2,613 77 2,690 4.40

6억 1,962 738 2,700 7,170 204 7,374 2.73

20억 11,076 3,840 14,916 28,436 1,192 29,628 1.99

40억 24,096 11,440 35,536 58,816 3,100 61,916 1.74

60억 37,116 21,520 58,636 89,196 6,000 95,196 1.62

90억 56,646 36,640 93,286 134,766 10,860 145,626 1.56

200억 128,256 113,280 241,536 301,856 34,480 336,336 1.39

300억 193,356 239,280 432,636 453,756 58,480 512,236 1.18

500억 323,556 491,280 814,836 757,556 131,280 888,836 1.09

<<<<표 표 표 표 13131313    > > > > 개정전 개정전 개정전 개정전 부동산보유세 부동산보유세 부동산보유세 부동산보유세 세액계산               세액계산               세액계산               세액계산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 건물 :토지 =3:7
주2) 건물 :토지 =7:3
주3) 건물세 +종토세
주4) 사례2/사례1
자료.시가변수자료는 본인이 임의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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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개정 후 부동산보유세의 부담분석

2003년 「5.23부동산대책」은 부동산과다 보유자 5～10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중과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종합부동산세」도입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개정전 부동산세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① 낮은 과표현
실화율 ② 이원화된 보유과세제도(재산세와 종합토지세)③ 급격한 누진세
율 ④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이 갖는 비합리성 ⑤ 지역간 세부담의 격차심
화22)등을 보완하여 개정 부동산세에서는 과표현실화율를 50%로 상향 조정
하고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 합산하여 통합평가하고,개정전 건물분의
0.3% ～7%(6단계)과 토지분 0.2% ～ 5%(9단계)의 세율구조를 1차(시․
군․구)의 0.15%～ 0.5% 의 3단계와 2차(국가-종합부동산세)의 1.0% ～
3.0% 3단계로 세율과 단계를 완화하였다.
다음에서는 부동산세제 개정전 ․ 후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첫째,분석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기준시가가 시가를 100%반영한다고 가

정하였다.
둘째,세부담의 상한23)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개정 전 부동산세 과세표준현실화율은 2003년 기준으로,재산세

31%,종합토지세 36.1% 정하고,개정 후 부동산세의 과세표준현실
율화은 50%,60%,70%일 때 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넷째,<표 4> 내지 <표 6>에 의거하여 개정전 ․ 후의 과세표준과 세율
을 정하였다.

22) 김완석, 2003,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23) 종합부동산세법 제 15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

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30 -

다섯째,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주택의 보유세부담분석

시가

사례1
1)
  사례2

2)

총토지분

보유세
3)

총건물분
보유세

4)
보유세액

총계
5)

보유세실효
부담률

6)

총토지분

보유세
3)

총건물분
보유세

4)
보유세액

총계
5)

보유세실
효부담률

6

)

3천 33 15 48 0.16% 14 36 50 0.17%

6천 66 31 97 0.16% 28 75 103 0.17%

9천 103 46 149 0.17% 42 148 191 0.21%

2억 259 135 394 0.19% 96 1,399 1,496 0.75%

3억 460 479 940 0.31% 157 3,265 3,423 1.14%

6억 1,188 2,466 3,654 0.61% 374 8,864 9,238 1.54%

20억 5,616 13,663 19,279 0.96% 1,862 34,991 36,853 1.84%

40억 16,460 29,659 46,119 1.15% 4,584 72,315 76,899 1.92%

60억 31,076 45,655 76,731 1.28% 8,596 109,639 118,235 1.97%

90억 53,000 69,649 122,649 1.36% 15,605 165,625 181,230 2.01%

200억 162,008 157,627 319,635 1.59% 49,868 370,907 420,775 2.10%

300억 337,148 237,607 574,755 1.91% 84,428 557,527 641,955 2.13%

500억 687,428 397,567 1,084,995 2.17% 187,028 930,767 1,117,795 2.23%

<<<<표 표 표 표 14141414> > > > 개개개정정정전전전 주주주택택택 재재재산산산세세세,,,종종종부부부세세세,,,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분분분석석석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건물 :토지 =3:7
주2)건물 :토지 =7:3
주3)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생략)
주4)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주5)총건물분보유세 +총토지분보유세
주6)(보유세액총계/시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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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1)

보유세

실효부담률
2)

비고(1)
3)

(사례1 개정전

대비 증가율)

비고(2)
4)

(사례2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22 - 69 0.23% 0.07% 0.06%

6000만원 45 - 138 0.23% 0.07% 0.06%

9000만원 75 - 216 0.24% 0.07% 0.03%

2억원 240 - 568 0.28% 0.09% △0.47%

3억원 490 - 1,008 0.36% 0.05% △0.78%

6억원 1,240 - 2,328 0.38% △0.23% △1.16%

20억원 4,740 2,750 11,788 0.59% △0.37% △1.25%

40억원 9,740 17,750 38,588 0.97% △0.18% △0.95%

60억원 14,740 32,750 65,388 1.09% △0.19% △0.88%

90억원 22,240 55,250 105,588 1.17% △0.19% △0.84%

200억원 49,740 187,750 252,988 1.27% △0.32% △0.83%

300억원 74,740 312,750 386,988 1.29% △0.62% △0.84%

500억원 124,740 562,750 654,988 1.31% △0.86% △0.92%

<<<표표표 111555>>>개개개정정정후후후 주주주택택택 재재재산산산세세세,,,종종종부부부세세세,,,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분분분석석석(((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555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14>의 [사례1]에서 보유세실효부담률
주4)보유세실효부담률 -<표14>의 [사례2]에서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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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
1)

보유세

실효부담률
2)

비고(1)
3)

(사례1 개정전

대비 증가율)

비고(2)
4)

(사례2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27 - 82 0.27% 0.11% 0.10%

6000만원 54 - 165 0.27% 0.11% 0.10%

9000만원 102 - 273 0.30% 0.13% 0.09%

2억원 340 - 774 0.37% 0.18% △0.38%

3억원 640 - 1,272 0.42% 0.11% △0.72%

6억원 1,540 - 2,856 0.47% △0.14% △1.07%

20억원 5,740 5,750 17,148 0.65% △0.41% △1.29%

40억원 11,740 23,750 49,308 1.23% 0.08% △0.69%

60억원 17,740 41,750 81,468 1.36% 0.08% △0.61%

90억원 26,740 72,750 134,508 1.50% 0.14% △0.51%

200억원 59,740 237,750 390,588 1.95% 0.36% △0.15%

300억원 89,740 387,750 623,388 2.07% 0.16% △0.06%

500억원 149,740 687,750 1,088,988 2.17% 0.00% △0.06%

<<<표표표 111666>>>개개개정정정후후후 주주주택택택 재재재산산산세세세,,,종종종부부부세세세,,,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분분분석석석(((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666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14>의 [사례1]에서 보유세실효부담률
주4)보유세실효부담률 -<표14>의 [사례2]에서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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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1)

보유세

실효부담률
2)

비고(1)
3)

(사례1 개정전

대비 증가율)

비고(2)
4)

(사례2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31 - 96 0.32% 0.16% 0.15%

6000만원 66 - 196 0.33% 0.17% 0.16%

9000만원 129 - 331 0.37% 0.20% 0.16%

2억원 440 - 920 0.46% 0.27% △0.29%

3억원 790 - 1,536 0.51% 0.20% △0.63%

6억원 1,840 - 3,384 0.56% △0.05% △0.98%

20억원 6,740 8,750 22,508 1.13% 0.17% △0.71%

40억원 13,740 29,750 60,028 1.50% 0.35% △0.42%

60억원 20,740 50,750 97,548 1.63% 0.35% △0.34%

90억원 31,240 95,250 169,428 1.88% 0.52% △0.13%

200억원 69,740 287,750 468,188 2.34% 0.75% 0.24%

300억원 104,740 462,750 739,788 2.47% 0.56% 0.34%

500억원 174,740 812,750 1,282,988 2.57% 0.40% 0.34%

<표표표 111777>>>개개개정정정후후후 주주주택택택 재재재산산산세세세,,,종종종부부부세세세,,,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분분분석석석(((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777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14>의 [사례1]에서 보유세실효부담률
주4)보유세실효부담률 -<표14>의 [사례2]에서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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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의 경우 <표 14>의 개정 전 보유세 부담분석에서 [사례1]의
보유세실효부담률이 <표 15>의 과표현실화율 50%,<표 16>의 과표현실
화율이 60%,<표 17>의 과표현실화율 70% 일때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였다.
<표 15>의 비고(1)에서 6억 미만인 경우 0.05%~0.09% 정도 세부담이
증가하고 6억 이상인 경우는 0.18%~0.86% 세부담이 감소하였다. 특히
시가가 클수록 세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표 16>의 비
고(1)에서는 3억 미만일 때 0.11%~0.18% 정도 세부담 증가하고 6억 이
상 20억 미만일 때는 0.14%~0.41% 세부담 감소하였다.그리고 20억 초
과 시 다시 0.00%~0.36% 세부담이 증가하였다.<표 17>의 비고(1)에서는
20억 미만 시는 0.16%~0.27% 세부담이 증가하고,20억일 때는 0.05%
세부담이 감소하였다가 40억 이상일 때 다시 0.17%~0.75%정도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표 14>의 [사례2]의 개정 전 보유세실효부담률와 <표 15>,<표 16>,
<표 17>의 보유세실효부담률을 비교해 보면,<표 15>의 비고(2)에서 2억
미만인 경우 0.03% ～ 0.06% 세부담이 증가하고 2억 이상인 경우는
0.47%～1.25%정도 세부담이 감소하였다.<표 16>의 비고(2)에서 2억 미
만 시 0.09%～0.1% 정도 세부담이 증가하고 2억 이상 시는 0.06%～
1.19%정도 세부담이 감소하였다.<표 17>의 비고(2)에서 2억 미만 시는
0.15%～0.16%정도 세부담이 증가한 반면,2억 이상 200억 미만 시는
0.13%～0.98정도 세부담이 감소하였다가 200억 이상 시 다시 0.24%～0.34%
정도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위의 분석에서 부담률의 증가부분의 원인은 과표현실화율이 36.1%에서
50%,60%,70%의 증가로 인해 과세표준액의 크기가 커져 세부담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그와 반대로 부담률의 감소부분의 원인은 첫째,개정 전 부
동산세에서 건물의 재산세 최고세율은 7%가 적용되는 반면 개정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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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는 건물의 과표가 아무리 커도 3%를 넘지 않는다. 둘째,개정 전의
재산세 0.3%～ 7%(6단계)과 토지분 0.2% ～5%(9단계)의 세율구조가 개정
후의 1차(시․군․구)의 0.15% ～ 0.5%(3단계)와 2차(종합부동산세)의
1.0%～3.0%(3단계)의 세율완화의 변화에 따른 세부담 조정으로 분석
된다.
이러한 개정후 부동산세 보유부담이 개정 전 [사례 1]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6억에서 20억 사이는 개정 후의 과표현실화율이 70%
가 되어야 하고,20억 초과는 과표현실화율이 60%이상이 되어야한다.그
리고 개정 전 [사례 2]와 유사하기 위해서는 과표현실화율이 70%이상 될
때,2억 이상에서 개정 전 세부담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기존 부동산세에서는 다주택의 보유자의 경우 동일 재산 가치라 하
더라도 과표가 작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자가 건물의 과표가 큰
대형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보다 세부담이 작은 일이 발생하였다.이런 점
을 보완하여 개정 부동산세에서 주택합산과세를 하여 소유 형태 간 세부담
의 공평성을 제고하고,세부담 혜택을 제거하여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보유
억제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가 작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자와 과표가 큰 주택
(고급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자간의 세부담 증가율을 살펴보면 과표가 작
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자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고급주택을 여
러 개 보유한 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예를 들어
건물지분이 900만원(시가 3천만원)인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 기존 재산세
에서는 45,000원을 납부했지만 개정된 재산세에서는 99,30024)원로 2배 이
상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건물지분 6억(시가 20억)인 3채를 보유한
자가 기존재산세에서는 40,989,00원을 납부하였지만 개정된 재산세

24) <표 14>의 [사례1]의 시가 3천만원 중 건물분 재산세 15,000원*3채 = 45,000원

    <표 15>의 시가 9천만원의 보유세 331000원*0.3(건물지분)=9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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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16,400원25)를 납부하므로 세부담이 약 50%나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이러한 현상은 과표가 작은 건물의 다수보유자는 과표의 증가
로 인해 종전보다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발생하는 조세부담
증가로 이중적인 조세부담의 증가가 발생하는 반면 과표가 4,000만원이상의
건물(고급주택)의 다수보유자는 개정 전 최고 건물분의 재산세율 7%에서
개정 후의 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2.나대지의 보유세부담분석

그 외의 나대지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표 18>의 개정 전 보유세실효부담
률과 <표 19> 내지 <표 21>의 개정 후 보유세실효부담률을 변화를 분석
해 보면,<표 19>의 과표현실화율이 50%일때 보유세실효부담률(비고)은
0.08% ~0.39%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표 20>의 과표현실화
율이 60%인 경우 보유세실효부담률(비고란)은 0.14%~0.90% 정도,<표 21>
의 70%인 경우 보유세실효부담률(비고란)은 0.2% ~1.4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개정 전 ․ 후 최저세율 0.2%의 과표가 2,000만원에서 5,
000만원으로 상승하고,과표 50억초과의 개정 전 ․ 후 세율이 0.5% 에서
0.4%로 완화되었어도 과표현실화율의 상승효과가 더 커서 세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25) <표 14>의 [사례 1]의 시가 6억원 중 건물분재산세 13,663,000원* 3 채=  40,989,00원

    <표 15> 시가 60억(20억 ×3채)의 보유세중 97,548,000원*0.3(건물지분) = 19,61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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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종합토지세 총부담세액1) 보유세

실효부담률
2)

3000만원 21 47 0.16%

6000만원 44 97 0.16%

9000만원 77 157 0.18%

2억원 241 433 0.22%

3억원 438 742 0.25%

6억원 1,196 1,868 0.31%

20억원 7,110 10,187 0.51%

30억원 12,940 18,635 0.62%

40억원 20,160 29,104 0.73%

60억원 34,600 50,042 0.83%

90억원 58,750 84,810 0.94%

150억원 132,030 188,070 1.25%

200억원 222,280 313,518 1.57%

300억원 402,780 564,413 1.89%

500억원 763,780 1,066,203 2.13%

<<<<표 표 표 표 18181818> > > > 개개개정정정 전전전 나나나대대대지지지 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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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
1)

보유세

실효부담률
2)

비고
3)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30 - 78 0.26% 0.10%

6000만원 60 - 156 0.26% 0.10%

9000만원 90 - 234 0.26% 0.08%

2억원 264 - 580, 0.29% 0.07%

3억원 500 - 1,020 0.34% 0.09%

6억원 1,250 - 2,340 0.39% 0.08%

20억원 4,750 3,500 12,700 0.64% 0.13%

30억원 7,250 11,000 26,100 0.87% 0.25%

40억원 9,750 18,500 39,500 0.98% 0.25%

60억원 14,750 33,500 66,300 1.10% 0.27%

90억원 22,250 56,000 10,500 1.18% 0.24%

150억원 37,250 151,000 246,900 1.64% 0.39%

200억원 49,750 238,500 373,900 1.86% 0.29%

300억원 74,750 413,500 627,900 2.09% 0.20%

500억원 124,750 763,500 1,135,900 2.27% 0.14%

<<<표표표 111999>>> 개개개정정정 후후후 나나나대대대지지지 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555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18>의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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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
1)

보유세

실효부담률
2)

비고
3)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36 - 93 0.31% 0.15%

6000만원 72 - 187 0.31% 0.15%

9000만원 112 - 285 0.32% 0.14%

2억원 350 - 756 0.38% 0.16%

3억원 650 - 1,284 0.43% 0.18%

6억원 1,550 300 3,228 0.54% 0.23%

20억원 5,750 6,500 18,060 0.90% 0.39%

30억원 8,750 15,500 34,140 1.14% 0.52%

40억원 11,750 24,500 50,220 1.26% 0.53%

60억원 17,750 42,500 82,380 1.37% 0.54%

90억원 26,750 77,550 140,220 1.56% 0.62%

150억원 44,750 203,500 323,100 2.15% 0.90%

200억원 59,750 308,500 475,500 2.38% 0.81%

300억원 89,750 518,500 780,300 2.60% 0.71%

500억원 149,750 938,500 1,389,900 2.78% 0.65%

<<<표표표 222000>>>개개개정정정 후후후 나나나대대대지지지 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666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18>의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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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1)

보유세

실효부담률2)

비고
3)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42 - 109 0.36% 0.20%

6000만원 84 - 218 0.36% 0.20%

9000만원 139 - 343 0.38% 0.20%

2억원 450 - 932 0.47% 0.25%

3억원 800 - 1,548 0.52% 0.27%

6억원 1,850 600 41,160 0.69% 0.38%

20억원 6,750 9,500 23,420 1.17% 0.66%

30억원 10,250 20,000 42,180 1.41% 0.79%

40억원 13,750 30,500 60,940 1.52% 0.79%

60억원 20,750 51,500 98,460 1.64% 0.81%

90억원 31,250 109,000 185,940 2.02% 1.08%

150억원 52,250 256,000 399,300 2.67% 1.42%

200억원 69,750 378,500 577,100 2.89% 1.32%

300억원 104,750 623,500 932,700 3.12% 1.23%

500억원 174,750 1,113,500 1,643,900 3.28% 1.15%

<<<표표표 222111>>>개개개정정정후후후 나나나대대대지지지 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777000%%%)))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천원천원천원천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18>의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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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딩․상가․사무실등의 부속토지의 보유세부담분석

시가 별도합산토지세 총부담세액1) 보유세

실효부담률
2)

3000만원 32 60 0.20%

6000만원 64 121 0.20%

9000만원 97 181 0.20%

2억원 216 404 0.20%

3억원 333 616 0.21%

6억원 766 1,352 0.23%

20억원 3,010 5,056 0.25%

30억원 4,898 8,043 0.27%

40억원 7,064 11,571 0.29%

60억원 11,396 18,716 0.31%

90억원 18,392 30,327 0.34%

150억원 35,720 58,052 0.39%

200억원 54,600 87,150 0.44%

300억원 92,360 145,346 0.48%

500억원 179,000 276,750 0.55%

<<<<표 표 표 표 22222222> > > > 개정전개정전개정전개정전 빌빌빌딩딩딩 ․․․․상상상가가가 ․․․․사사사무무무실실실의의의 부부부속속속토토토지지지의의의 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단단단위위위 천천천원원원)))

주1)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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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

세

보유세액

총계1)

보유세

실효부담률2)

비고
3)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75 - 78 0.26% 0.06%

6000만원 60 - 156 0.26% 0.06%

9000만원 90 - 234 0.26% 0.06%

2억원 200 - 520 0.26% 0.06%

3억원 300 - 780 0.26% 0.05%

6억원 700 - 1,680 0.28% 0.05%

20억원 2,800 - 6,160 0.31% 0.06%

30억원 4,800 - 9,960 0.33% 0.06%

40억원 6,800 - 13,760 0.34% 0.05%

60억원 10,800 200 23,760 0.39% 0.08%

90억원 16,800 500 38,760 0.43% 0.09%

150억원 28,800 11,000 68,760 0.45% 0.06%

200억원 38,800 16,000 93,760 0.47% 0.03%

300억원 58,800 46,000 167,760 0.56% 0.08%

500억원 98,800 106,000 315,760 0.63% 0.08%

<<<표표표 222333>>>개개개정정정후후후 빌빌빌딩딩딩 ․․․․상상상가가가 ․․․․사사사무무무실실실의의의 부부부속속속토토토지지지의의의 재재재산산산세세세,,,종종종부부부세세세,,,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555000%%%,,,단단단위위위 천천천원원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22>의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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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1)

보유세

실효부담률2)

비고
3)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36 - 93 0.31% 0.11%

6000만원 72 - 187 0.31% 0.11%

9000만원 108 - 280 0.31% 0.11%

2억원 240 - 624 0.31% 0.11%

3억원 360 - 936 0.31% 0.10%

6억원 880 - 2,064 0.34% 0.11%

20억원 3,600 - 7,680 0.38% 0.13%

30억원 6,000 - 12,240 0.41% 0.14%

40억원 8,400 800 17,760 0.44% 0.15%

60억원 13,200 3,200 29,760 0.50% 0.19%

90억원 20,400 6,800 47,760 0.53% 0.19%

150억원 34,800 14,000 83,760 0.56% 0.17%

200억원 46,800 28,000 123,360 0.62% 0.18%

300억원 70,800 64,000 212,160 0.71% 0.23%

500억원 118,800 136,000 389,760 0.78% 0.23%

<<<표표표 222444>>>개개개정정정후후후 빌빌빌딩딩딩 ․․․․상상상가가가 ․․․․사사사무무무실실실의의의 부부부속속속토토토지지지의의의 재재재산산산세세세,,,종종종부부부세세세,,,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666000%%%,,,단단단위위위 천천천원원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22>의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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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차(시․군․구)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액

총계1)

보유세

실효부담률2)

비고
3)

(개정전 대비

증가율)

3000만원 42 - 109 0.36% 0.16%

6000만원 84 - 218 0.36% 0.16%

9000만원 126 - 327 0.36% 0.16%

2억원 280 - 728 0.36% 0.16%

3억원 430 - 1,104 0.37% 0.16%

6억원 1,060 - 2,448 0.41% 0.18%

20억원 4,400 - 9,200 0.46% 0.21%

30억원 7,200 200 14,760 0.49% 0.22%

40억원 10,000, 1,600 21,760 0.54% 0.25%

60억원 15,600 4,400 35,760 0.59% 0.28%

90억원 24,000 8,600 56,760 0.63% 0.29%

150억원 40,800 19,000 101,160 0.67% 0.28%

200억원 54,800 40,000 152,960 0.76% 0.32%

300억원 82,800 82,000 256,560 0.86% 0.38%

500억원 138,800 33,200 463,760 0.92% 0.37%

<<<표표표 222555>>>개개개정정정후후후 빌빌빌딩딩딩 ․․․․상상상가가가 ․․․․사사사무무무실실실의의의 부부부속속속토토토지지지의의의 재재재산산산세세세,,,종종종부부부세세세,,,부부부담담담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과과과표표표현현현실실실화화화율율율 777000%%%,,,단단단위위위 천천천원원원)))

주1)1차시․군․구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주2)(보유세액계 /시가)×100
주3)보유세실효부담률 -<표22>의 보유세실효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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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후의 빌딩․상가․사무실등 부속토지의 부담수준을 검토해 보
면 <표 22>의 개정 전 보유세실효부담률이 <표 23>의 과표현실화율이
50%인 경우 0.03~0.09%정도 증가하고, <표 24>의 과표현실화율이
60%인 경우는 0.11%~0.23%정도,<표 25>의 과표현실화율이 70%인
경우 0.16%~0.3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 후 부동산세제하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나대지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 과표 1억원이하 0.3%세율이 개정후 2억
원이하 0.2%로,최저과표(1억원→ 2억원)의 상승 및 최저세율(0.3% →
0.2%)이 완화하고,개정 전 과표 500억초과 2.0%이 개정후 500억초과
1.6%로 최고세율(2.0% →1.6%)도 완화되었어도 세부담의 상승한 것은
과표현실화율의 상승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 4절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우선 과표현실화율의 증가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동
산의 가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합산과세는 주택을 많이 소유할수록 과세
표준액의 크기가 증가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기 때문에 투기
적인 과다보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 분석에서 주택의 경우 과표현실화율 50%에서 중 ․ 저가 주택소유자
및 중 ․ 저가 다주택보유자는 보유세비용 증가로하여 부동산투기억제기능
이 있다.그러나 고가 주택소유자 및 고가 다주택보유자는 보유세비용 감소
하여 부동산투기억제기능 효과가 없게 된다.과표현실화율 60% 및 70%일
때는 저가 및 고가 소유자 모두 보유세비용 증가하므로 부동산투기억제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中價소유자는 보유세비용 감소로 부동산투기효과
가 없게 된다.그 외의 나대지 및 빌딩․상가․사무실등의 부속토지의 경우
는 전반적인 세부담의 증가로 투기억제기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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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민간이 보유한 통화유동성의 조절,부동
산에 관한 국가의 기본정책의 수립26),도시화에 의한 도시의 인구급증 등에
있기 때문에 투기의 과열양상은 주택시장 전반의 상승이 아닌 투자요인이
유입된 곳에 제한적으로 상승된다.27)이러한 주택가격의 지가 상승은 일반
적으로 보유세 및 기타 조세부담금보다 클 경우가 많으므로 투기억제기능의
효과는 실증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전 부동산세에서는 주택이 동일시가라 할지라도 ‘건물/토지’의

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조세공평성에 문제가 있었다.이런 문제를 보완
하여 개정 부동산세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 평가하여 ‘건물/토지’
비율이 높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낮추고,‘건물/토지’비율이 낮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높여서 수평적 형평성(동일 규모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중저가격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율은 증가한 반면,고가주택의
보유자의 세부담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을 고려하
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중과토록 한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는 다소 의문시
된다. 따라서 저가 주택의 세율을 낮추고,고가의 주택의 세율을 높이는 것
이 수직적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또한 개정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과세표준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유형간이 조세공평성을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즉
토지와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상정한 반면에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평가하되,종전의 원가법에 기초한 혼합방식을 사용함으로
써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세청,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다변화된

26) 충청군의 일부지역(천안․아산)은 신행정수도 건설발표 이전에 이미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신도시 개

발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27) 지대식․최 수,국토연 2003-29,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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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결정방식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등 부동산관련 실정법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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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서도 부동산 및 주택관련 조세의 문제점과 부동산 가격안
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세제개편의
방향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시,군,자치구에서는 1단계로 당해
지역 내 존재하는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과세하고,전국에
존재하는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설치하여 국세
로 이관하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무거운 세부담을 안겨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개편 추진 이유 중 또 하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시가가 비슷한 부동산일지라도 수도권과 지방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간
의 부동산 세부담불균형이 나타나 납세자의 불만을 발생시켜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투기 및 불공평성의 원인에는 개정 전 부동산의 낮은 과표현실화
율이 세부담을 적게 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게 해주고,
과표현실화율의 지역간 ․ 필지간 차이 및 건물과 토지의 분리과세는 동일
가치 간 또는 소유형태 간에 서로 다른 세부담을 갖게 하여 수평적 형평성
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후 부동산세제에서는 주택 및 토지
의 과표현실화율을 50%로 상승시켜 세부담을 증가시켜 투기를 억제시키고,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를 통합합산 과세하여 동일가치에 동일 세부담을
갖도록 납세자의 불만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가정을 설정하여 모형을 이용해 세부담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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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투기억제기능 및 공평성이 개정 전 ․후로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하
였다.
우선 주택의 경우,과표현실화율 50%에서는 중․저가 주택소유자 및
중․저가 다주택보유자와 과표현실화율 60% 및 70%일 때는 저가 및 고가
소유자가 보유세비용 증가하여 부동산투기억제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율 50%의 고가 주택소유자 및 고가 다주택보유자는
와 과표현실화율 60% 및 70%에서 中價소유자는 오히려 보유세비용 감소
하여 부동산투기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의 나대지 및 빌딩․상
가․사무실등의 부속토지는 전반적 세부담의 증가로 투기억제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지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보유세 및 기
타 조세부담금보다 클 경우가 많으므로 투기억제기능의 효과는 실증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공평성문제점에서 동일시가라 할지라도 ‘건물/토지’의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개정 전 부동산세의 문제를 보완하여 개정 후 부동산세에
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 평가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중저가격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율은 증가한 반면,고가주택의
보유자의 세부담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직적공평성 문제는 여전
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세법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과세표준결정방식을 적용

함으로써 부동산 유형간의 조세공평성을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따라서
다변화된 과세표준 결정방식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관련 실정법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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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overnmenthascometopromoteameasuretosettledownthe
overheatedrealestatemarketasrecentlythepricesofrealestatein
specificareashavetakenajumpinthecountry.
Itis the direction oftax system modification which attracts the
mostattentionfrom theaspectofstabilizingthepricesorrealestate
andofproblemsoftaxationrelatedtorealestateandhousing,among
severalmeasures.
Thegeneralrealestatetaxthathasbeenintroducedsince2005on
such intention,is to impose taxes on the realestate including
buildingsintheareaconcernedatSi/Gunandautonomousdistrictsat
thefirstphase,andtocontrolspeculationonrealestateatnational
levelbyimposingaheavyburdenoftaxesonthosehavingalotof
realestatebytransferringthegeneralrealestatetaxtoanationaltax
byaddinguptherealestateownedbythesamepersonsinthewhole
country.
Anotherreasonforsuchrealestatemodificationisthattheyintend
toremovethefactorswhich havecaused an ill-balancedrealestate
tax burden between metropolitan areasand districts,and Gangnam
and Gangbuk in Seoul,even forthe realestate ofsimilarmarket
prices,whichhavebecomeasocialproblem recently.



This paper has examined the effectof the realestate taxation
system oncontrollingthespeculationpriortothemodificationandhas
analyzed equity related problems by setting up models on a fixed
assumption.
Andithasanalyzedtoseeiftheequityproblemsandtheeffecton
controlling the real estate speculation are improved after the
modificationoftherealestatetaxationsystem byanalyzingthereal
estatetaxburdenbeforeandafter.
Ithasnotbeen abletocontributetothefunctionstocontrolthe
speculationduetoalighttaxburdencausedbyalow realizationrate
ofthetaxableamountundertherealestatetaxationsystem priorto
themodification,and ithasalso caused inequity and etc.asthere
havebeendifferenttaxburdensontherealestateofthesamemarket
pricesduetothedifferencesbetweenregionsandpiecesofland,and
totheseparatetaxationonbuildingsandlands.
Ithastriedtoraisethetaxburdenbyincreasingtherealizationrate
of the taxable amount,and to remove problems of differenttax
burdenson therealestateofthesamemarketpricesby imposing
integratedtaxesonbuildingsandlandsbyimprovingsuchproblems.
However,since the tax burden on peopleowning mid/low priced
houses has increased under the real estate system after the
modification whereasthaton thepeopleowning high priced houses
has decreased,the effecton controlling the realestate speculation
throughtax burdenseemsunclear,andithasbeen analyzedthatit
mayviolatetaxationequityforeachtypeofrealestateasitapplies
differentdecisionmethodsofastandardofassessmentdependingon
thetypeof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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